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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현 예산정책위원회 임기 만료 후 구성될 차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

제11대 의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임

○ 현행 조례에는 위원 임기와 의원 임기가 불일치되는 사항과 관련한

지침 조항이 없어 외부 위원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혼란이 예

상됨

○ 이에, 의원 임기 만료 시 위원 임기도 자동 만료되도록 조례를 개정

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촉 당시 의원 임기 만료 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를 자

동 만료되도록 함(제4조제2항 신설)








